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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남산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,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

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방안을 마련함

○ 또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남산공원을 만드는데 필요

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, 이

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~제6조)

나. 남산공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다. 생태환경 보전 사업 및 여가공간 조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

정함(안 제8조~제9조)

라.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, 수입금의 사용, 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

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~제14조)

마. 남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~19

조)



바. 금지행위 등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

법률」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궤도운송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